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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(안) 부패영향평가 실시 의뢰

        1. 관련근거 

          가. 법무처-1831('17.9.20)「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(안) 보고」 

          나. 사규관리규정 제13조(부패영향평가의 실시) 

  

        2.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(안)의 부패유발요인 분석·평가를 위하여 

다음과 같이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의뢰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          가. 주요 개정내용 

            ㅇ 중요한 소송 및 화해 대상금액 조정(20억원→30억원) 

            ㅇ 소송대리인 위임보수 지급기준 변경 

            ㅇ 소송심의회 위원을 본부장급에서 처장급으로 변경 

          나. 세부내용 : 붙임 참조 

  

붙  임 :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(안) 1부.  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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